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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양시차량등록사업소 공고 제2017 – 33 호

 운행정지명령 자동차 공고

  

 자동차 소유자가 자동차 운행정지 요청서를 제출한 자동차에 대하여 「자동차관리

법」제24조의2(자동차의 운행정지 등) 및 동 시행규칙 제22조(운행정지명령 대상 자동차

의 확인), 제23조(운행정지에 관한 동의·요청 등) 규정에 의거하여 운행정지명령을 하였음

을 공고합니다.   

1. 공고명칭 : 운행정지명령 자동차 공고

2. 공고기간 : 2017.02.14. ~ 2017.03.02.(16일간)

3. 공고대상 : “운행정지명령 자동차 현황” 참조

4. 공고내용

  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2에 따라 운행정지명령 받은 차량을 운행하다 적발 될 경우 자동차

관리법 제81조 및 제82조 규정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

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 

※ 기타 의문 사항은 고양시차량등록사업소 특별사법경찰2팀 (☏031-8075-4773)

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붙임 : 운행정지명령 자동차 현황 1부. 

2017. 02. 14.

고양시차량등록사업소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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